
보 도  료

 개특  안건 원  동기간 련 한쟁  사건

헌라 원과  치개  특별 원  [2019 5 

안건 원장 등 간  한쟁 )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 는 년 월  재  원 치 견 로2020 5 27 , 헌라2019 5 

원과  치개  특별 원  안건 원장 등 간  한쟁  사건에 하여

다 과 같  청  각하 및 기각하는 결  고하 다.

 치개 특별 원  안건 원  원장  해당 1. 2019. 8. 28. 

원 에  신 처리안건 로 지  공직 거법 개 안 원2019. 4. 30. 

안  안 로 하여 가결  포한 행 에 하여 개특  안건 원, 

 한 당  원 었  장 원 김재원 원  한 한침해 및 무, 

효  청  각하하 다. 각하[ ] 

 치개 특별 원  원장  개특  체 에  2. 2019. 8. 29. 

항  안  개특  심사 법 안 로 상 하여 가결  포한 행 에 1.

하여 장 원 원  한 한침해 및 무효  청  기각하 다, . 기각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5. 27.

헌법재  공보 실



- 2 -

 사건개요

청  원 원 등 개특  한 당  원  7 2019. 8. ○ 

26. ‘공직 거  개 안 심상  원 안  ’[ , 2019985

하 공직 거  개 안 심상  원안 신 처리 상안건, ‘ ( )’, 2019. 4. 30. 

 지  포함한 건  공직 거  개 안들에 하여 안건 원] 4

  하 다.

○  개특  안건 원 하  사건 안건 원 는 ( ‘ ’) 2019. 8. 27. 

청  원 원  포함한  원들  었는 개특6 , 

 원 과 간사들 사 에 그 동 한에 한 합 는 없었다.

 시 개특  차 안건 원 는 370 ( ) 1 2019. 8. 27. ○ 경 14:20

개 었다  에  어민주당  민 원  원  었. 

고 는 경 지 어 후 개 지 않았다 후 한 당  , 14:36 . 

원들  원   사건 청  원 재원  개 었다.

○ 피청  개특 안건 원  원 하 피청  원   ( ‘ ’) 2019. 

경  시 폐 개특  차 안건 원  8. 28. 10:11 370 ( ) 2‧

개 하 원들  견  없  하고 경  경 지 , 10:14 16:12

비공개   진행하여 공직 거  개 안 심상  원안 만  원안 그  ( )

결하는 식  안  가결  포하 다  에는 청 들  포함한 . 

 원들   하 고  건  안들   상 안건  6 , 4

상 었 결  거수 결에 하 다, .

피청  개특  원  경  시 폐2019. 8. 29. 10:09 370 (○ ‧

개특  차 체  개 하 고  사건 안건 원 에  ) 16 , 

안  결  공직 거  개 안 심상  원안 하  사건 안  원안 ( )( ‘ ’)

그  원  심사 안  상 하여 경 결  실시한 후 가결  11:03 , 

포하 다.

○ 청 들  피청  원   사건 안  가결  포한 행 에 

하여 청  원 원  피청  개특  원  원  심사 , 

안  가결  포한 행 에 하여 상 안건 원  , 2019. 8. 30. 

동 간  보 지 않았다는 등   청 들  안 심 결  ‧

해하여 무 라고 주 하  한쟁 심  청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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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판대상 및 관련 조항

(1) 피청   개 특별 원  안건 원  원  공2019. 8. 28. 

직 거  개 안 안   안  상 하여 가결( 2019985 )

 포한 행 하 피청  원  가결 포행 가 청 들  ( ‘ ’)

안 심 결  해하 는지 여   그 무  여‧

피청   개 특별 원  원  항   사건 (2) 2019. 8. 29. (1)

안  원  심사 안  상 하여 가결  포한 행 하 피청  ( ‘

개특  원  가결 포행 가 청  원 원  안 심 결’) ‧

 해하 는지 여   그 무  여

련 규정[ ] 

회  제 조 안건조정 원회 원회는 견  조정할 필 가 는 안건57 2( ) ① 

산안 계획안 형 민 사업 한 액안  체계  심사  하여 ( , , ㆍ

제사 원회에 회  안  제 한다 하  조에  같다  심사하  . )

하여 적 원  상  로 안건조정 원회 하  조에  조정 원회3 1 ( "

라 한다  하고 해당 안건  제 조 제 항에 따  체토론  끝" ) 58 1 ( )大體討論

난 후 조정 원회에 회 한다 다만 조정 원회  거친 안건에 해 는 그 심사  . , 

한 조정 원회  할 수 없다. 

조정 원회  활동 한  그 터 로 한다 다만 원  조정 원90 . , ② 

회  할 때 간사  합 하여  넘지 아니하는 에  활동 한  따로 90

정할 수 다.

생략~ ( )③ ⑧ 

제 조 제 항에 따  신 처 상안건  심사하는 조정 원회는 그 안건  85 2 2⑨ 

같  조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제사 원회에 회 거나 로 본회 에 4 5

 것 로 보는 경 에는 제 항에 따  활동 한  남았 라  그 활동  종료한2

다.

조정 원회에 하여는  에  다 게 정하거나 질에 하지 아니하는 한 ⑩ 

원회 또는 원회에 한 규정  준 한다.

결정 주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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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들  피청   개 특별 원  안건 원  원 에 한 ○ 

청   각하한다.

청  원 원  피청   개 특별 원  원 에 한 청○ 

 각한다.

이유의 요 

피청  원  가결 포행 에 한 청   여 극 ( )

안건 원  원    원  원 과 마찬가지  헌57○ 

에 하여  가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안건 원  동. 

 그  원  동  가 는 것  그 한  원  독

 것 라고 보  어 다 원  원 과 그 원  원 사 에 한 . 

쟁  생 는 경우 는 상 한 한 주체 사  쟁  아니라 원  내  

들 사  쟁  원  심사 차 내에  해결할 수 고 해결  안 , 

 원  원 과 그 원  원 사  한쟁 심  해결할 

수 어 그 쟁  해결할 당한 나  없다고 할 수 없다, . 

 에 근거한 안건 원  원  상 원  57 2○ 

원  헌   항   헌 재   항  111 1 4 62 1 1

가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므 청 들  피청  원  가‘ ’ , 

결 포행 에 한 청 는 한쟁 심  당사 가  수 없는 피청  

상  하는 청  하다.

피청  개특  원  가결 포행  한 청  원  

원  한 해  그 무  여 극( )

○ 상 안건 원  동 한  그 동할 수 는 간  상한  미

한다고 보는 것  타당하고 안건 원  동 한  만료  라고 하, 

라도 안건 원 가 안건에 한  심사  마  안  결할 수 

다  사건에  . 상  또는 신 처리 상안건  심사 간과 같  안90

건 원  동 한  도래하지 않았 에도 피청  원   사

건 안  가결  포하 다는 사 만   에 었다고 볼 

수는 없다. 

안건 도  취지상 안  결  당연  안건 원 에  안건에 ○ 

하여 하는 심사   한다 다만 안건 원 가 어 개 고. ,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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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 원들 원  한 가운  결한 사실  다 특별한 사, 

 없는 한 원들  체  심사  거쳐 안  결  것  보는 

것  합리 다. 

 사건 안건 원 에  안건  심사한 가 비공개  진행  것      

 항에 하여 는  항 단 에 근거   안건57 2 10 57 5

원  결에  것 다 그리고  사건 안건 원 에   . 

상 안건  비공개  심사한 약 시간  도  시간  안건에 한 실질4 51

  가능할 도  짧  시간 라고 단 하 는 어 다 원 에  안. 

건  안건 원 에 할 수 는 것  안건에 한 체  ( )大體討論

끝난 후  항 본문 참  사건 안건 원  ( 57 2 1 ), 

 상   안들   사건 원 가   2019. 6. 25.

 지 개특 에  개  원  차  차8. 26. 1 17 22

지  에  심사  하 다는 사 도 할 수 다. 

 사건 안건 원  경우 비   안건에 한  사  립    

 심했고 그   날  단 틀  지난 후에 결했다고 하 라도, , 

러한 사 만  실질   과  없었다고 보 는 어 다 피청  . 

원   사건 안건 원 에  안건에 한 실질   심사 없   

사건 안  가결  포함   하 다고 볼 수는 없다.

피청  원  가결 포행 는 하지 않 므  에  피청  , ◯

개특  원  결  안  원  심사 안  가결 포한 행

도 하지 않고 다  사 도 지 않는다 라  피청  개특  , . 

원  가결 포행 는 청  원 원  안 심 결  해‧

하 다고 볼 수 없고 에 한 무 청 도  없다, .

 결정의 의의

헌 재 는  사건에  안건 원  원  ◯ 상 원  원

 한쟁 심  당사  가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 언하‘ ’

다.

헌 재 는 또한, ◯ 상 안건 원  동 한  그 동할 수 는 

간  상한  미하고 안건 원  동 한  만료  라고 하, 

라도 안건 원 가 안건에 한  심사  마  안  결할 수 

다고 단하 다.


